
【붙임: 4】 

2016. 2/4분기 행복공동체 자치회관 운영비 교부신청 검토조서(예시) 

구         분 검   토   사  항

신청기관
단 체 명 (대 표 자 ) 마장동 주민자치회(회장 000) 

주         소 성동구 마장로42길 11(마장동 780-2)

사업계획

사    업    명 행복공동체 자치회관 운영

사   업   기   간 2016. 1. 1 ~ 12. 31

총   사  업  비 금10,960,000원(일천구십육만원)

기   수  령  액 -

금 회  신 청 액 금2,590,000원(이백오십구만원)

잔   여   금   액 금8,370,000원(팔백삼십칠만원)

검토의견

사업비 지원결정액 금2,590,000원(이백오십구만원)

관계법령 적합 여부 적합

사업목적 적합 여부 적합 

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타당함

소요예산 적정 여부 적정

산출기초 적정 여부 단위사업별 예산지출액 검토: 적정

검토자 종합의견

○ 사업내용: 수강료 감면대상자 프로그램 강사료 

및 자원봉사자 매식비 지원, 자치회관 소요물품 

구매, 주민자치회 운영 등

○ 종합의견: 자치회관을 소통과 나눔이 있는 공동체 

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성화하는 사업목적에 적합하므로 

사업비 지원이 타당함

비   고 「행복공동체 자치회관 운영비 교부 요청」 마장동 주민자치회-2호(2016.01.21.)

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2016.   .   .
작성자      직 위(직급): 성 명     (인)

작성자      직 위(직급): 성 명     (인)

성동구청장  귀하


